
 

보도해명자료
배포일시 2021. 10. 15(금) /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
∙과장 한정희, 사무관 양승길, 주무관 이홍규

∙☎ (044) 201-3413, 3416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

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연합뉴스 등, 10.15) >

◈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...9억원 주택 810만→450만원

◈ 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...9억 매매시 810만원→450만원

◈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

-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

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“부동산 중개보수 및

중개서비스 개선방안”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

10월 19일 공포·시행할 예정이나,

ㅇ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

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

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*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

별도로 조기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최소화

□ 관련 사항은 향후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일부 개정안에

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므로

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부동산산업과 양승길 사무관(☎ 044-201-34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